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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금액

구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

자전거상해

사망공제금

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
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

2,000만원

자전거사고

후유장해

자전거 교통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

2,000만원*장해지급률

자전거상해

진단위로금

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
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
(최초 진단기준, 1회에 한해 지급)

․진단 4주(28일)이상: 10만원
․진단 5주(35일)이상: 15만원
․진단 6주(42일)이상: 20만원
․진단 7주(49일)이상: 25만원
․진단 8주(56일)이상: 30만원
※단, 4주(28일)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
입원시 추가로 입원위로금 10만원 지급

자전거사고

벌금 

자전거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
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

(만14세 미만 제외)
1사고당 2,000만원 한도

자전거사고 

변호사 선임비용

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
구속 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

(만14세 미만 제외)
1사고당 200만원 한도

자전거교통사고

처리지원금

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 동승자 포함)을 사망케
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

(만14세 미만 제외)
피해자 1인당 3,000만원 한도

 

  ※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자전거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, 15세미만자는 
  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자전거 사고의 정의

l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l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l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(공제대상자)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
보험가입자 : / 보험사 : / 보험기간 : 2019. 3. 17. ~ 2020. 3. 16.

피보험자 : 모든 공주시민 자동가입 / 보험수익자 : 피보험자 본인(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)

 보험금 청구 및 문의 : 백제새마을금고(본점: ☎854-0077  Fax. 856-2580/ 신관점: ☎881-4080 Fax. 881-4083)


